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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수출입관련 유관협회 대표자 귀하

(경유)

제목 1국 2개 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 홍보 협조 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 및 중국은 우리나라와 2개의 특혜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

있는 1국 2개 협정국입니다.

3. 1국 2개 협정국의 경우 두 개 협정의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

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유리하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

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.

4. 그러나, 1국 2개 협정 체약국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이 유리한 협정(원산지

결정기준) 선택적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

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
5. 이에 따라, 우리세관에서는 1국 2개 협정국으로 수출입하는 업체가 보다 유리한 협정을

적용받아 원산지 기준 불충족 위험성을 낮추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

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바,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홈페이지 게재 등을

통하여 관련 업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6. 또한, 귀 회에서 수출업체 설명회 및 간담회시 동 내용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

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국 2개 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문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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